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7. 20.>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자ㆍ

수입업자

제조(수입)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구매자

상호명(대표자)

또는 농업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거래일자

거래

농업기계

기종명 형식명(모델명)

규격 제조번호

검정번호 제조연월일

농업기계 제작사 출고일자 수입일자

부착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코드

규격(최대출력)       

                              kW

제조번호 제조사

연료탱크 용량 사용연료 정격회전속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기계의 외관도

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

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5.「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작성방법

수입일자는 수입 농업기계에 한정하여 작성하며, 수입 농업기계의 경우 출고일자와 수입일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